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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UNG-JAI

• Prof. Sung-jai CHOI primarily researches intellectual property law—including patent and 

copyright law—as well as competition law. He is also dedicated to training outstanding 

legal professionals in the faculty of law at Sejong University. He received his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law)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d 

from Columbia Law School(LL.M) in the United States. He also completed an MBA to 

further his studies in finance and accounting, in addition to his legal education. In 2021, he 

was honored with the Korea Arbitration Grand Prize(Next Generation Leader Award).



CHOI SUNG-JAI

(PRACTICE AS A LAWYER AND SCHOLAR)
• As a lawyer and patent attorney, he successfully represented a number of cases including Qualcomm 

vs KFTC(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case representing KFTC in securing all fines against 

Qualcomm, handle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in the UK, and worked on 

Samsung vs Apple case representing Apple and on Microsoft vs KFTC representing Microsoft as a in 

house counsel. 

• He completed the 29th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he served as an expert appraiser 

for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 judicial research officer at the Supreme Court, a Non-

Standing Commissioner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head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s Legal Research Institute, a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 

board Member of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a arbitrator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Vice Chairman of the Korea Patent Law Society, and has practiced as a 

lawyer at Kim & Chang, ClassHankyul, Samsung and Microsoft, etc.



CHOI SUNG-JAI

(BOOKS AND PUBLICATIONS)

• He has written more than 14 books, including "A Hist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2024), "Standard Essential Patents and Laws" (2021), "U.S. Patent Law" (2011), "Regulating the 

Patent Abuse by Competition law" (2010), "A Study on the Attorny Client Privilege"(2013), "Copyright 

Infringement in Music Industry" (2015), "Personal Information" (2016), "New Terrain of Design Protection, 

Copyright and Trademark" (2016), "Financial Transactions Law" (2016), "Stories on Attorney" (2014), "The 

Story of the U.S. Supreme Court Justice" (2010), "Competitive Strategy and Law" (2009), "Strategic Corporate 

Management and Law"(2010). 

• He also has co-authored "Copyright Law" (2024, 2 authors), "The Structure and Logic of Response to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Disputes" (2022, 3 authors), "New U.S. Patent Law" (2020, 2023, 3 authors), 

“Commentary on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2015), "Trade Secret Protection Act" (2017), "Patent Case 

Studies" (2009, 2012, and 2017), "U.S. Patent Case Studies, Volumes I & II" (2013, 2017), "Annotation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2015), and numerous other 

public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최승재 교수의 관련 저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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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art 1.







스타일 학습

• 오픈AI가 일본에 법인을 만들고 지브리

를 학습시킨 후 지브리 스타일로의 변

형이 가능하도록 Cha GPT 4o를 출시한

결과: 

• 5억 명의 사용자 증가/그 가치의 정당한

분배는?



IDEA v. Expression Dichotomy
Korean Broadcasting System(KBS)



“지브리풍AI 사진?한국서는불법될수도” [형테크]











뉴욕타임즈
기사

• 소송경과: 2023. 12. 27. 뉴욕타임즈는 인공지능(이하 “AI”라고 함) 학습에 자사의 저작물(기사 등)을사용한 것에
대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음.

• OpenAI는 ChatGPT를 통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알파고이후 게 임의상대정도로만 인식하고있던
대중에게 AI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점을 보여준 회사임.

• 뉴욕타임즈 기사의 비중소장에 따르면생성형 AI 학습에 있어서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가지는 비중은 매우큼. 
ChatGPT-4와 뉴욕타임즈 기사를 대비한 예제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이 동일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음



뉴욕타임즈
기사의 특징

• 전문성
• 1851년 설립된뉴욕타임즈의기사는높은 수

준의전문성이있음. 변호사가작성하는 법
률기사나의사가작성하는의학기사와 같
은심층보도의경우에도매우질이높음. 그
결과뉴욕타임즈의 기사는거의 200년 동안
수준높은내용을가진독창적이고독립적인
뉴스를제공하고있음.

• 많은 비용이 소요됨

• 뉴욕타임즈의기사를작성하기위해서는
많은시간, 돈, 전문가들과이를지원하는
뉴스룸의인력과기술지원이필요함. 2022 
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800명의 정규직 인
력들이뉴욕타임즈에서일하고있음.



NYTIMES VS
.

OPENAI



NYTIMES VS. OPENAI



NYTIMES VS. OPENAI



GETTY IMAGE V 
STABILITY AI

• Getty Images, one of the power players in the stock-image 

market, is suing the owner of AI art tool Stable Diffusion for 

copyright infringement—a case that could help determine the 

limits of what AI art can legally generate.

• As unearthed by The Verge, Getty is suing Stability AI, maker 

of Stable Diffusion, in a London court, claiming that Stability AI 

infringed the rights of copyright owned or represented by 

Getty Images. “Getty Images’ position that Stability AI 

unlawfully copied and processed millions of images protected 

by copyright and the associated metadata owned or 

represented by Getty Images absent a license to benefit 

Stability AI’s commercial interests and to the detriment of the 

content creators,”

• Getty sues Stable Diffusion. The future of AI art could be at 

stake PCWorld 23. 2. 6.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보상문제
게티의 사진저작물이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되는 경우: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권 침해 문제



Paart 2

새벽의자리야, 천국을향한
새로운입구,할리우드, 스
칼렛요한슨,마블,그리고



<새벽의 자리야> BY
미드저니

•

•

• 로이터통신에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저작권청(USCO)은서한을
통해AI에의해생성된이미지는작가의산물이아니므로만화 '새벽의
자리야'의미국내저작권등록을취소하겠다고밝혔다. AI가만든 저작
물에대해미규제당국이구체적처분을내린건이번이처음이다.

지난해 9월 작가 크리스 카쉬타노바는 AI 일러스트 프로그램 '미드
저니'로 만든 만화 '새벽의 자리야'를 저작권청에 등록했다. 미국에 선
저작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카쉬타노바는 자신 이 모든
저작권을소유한것으로기재했다.

그러나이날저작권청은 "미드저니의사용자카쉬타노바는생성된
이미지를실제로형성하지않았다"며이미지제작과정에서 "'주체적
의지'(master mind)를지니지않았다"고지적했다.

• 이어 "구체적인 산출물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예술가 들이
사용하는 다른 도구와 미드저니 사이에 엄연한 차이를 만든다" 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을 결정한 사람'만 저작권 을
인정받을수있음을분명히했다.

• 출처 : AI라이프경제(http://www.aifnlife.co.kr)

http://www.aifnlife.co.kr/


• 미국의 한 예술가가 AI(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만화가 미국
에서저작권등록을승인받았다.

• AI가 그린작품이미저작권을인정받은
것은이번이처음이다. 지난달미콜로
라도주립미술박람회에서 AI 이미지생
성기로그린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1위를차지하며 AI와 예술, 저작
권에대한논란에불이지펴진데이어
AI가 그린만화가저작권을인정받으면
서 AI 예술작품을어떻게대해야하는
지에대한논란이가중되고있다.

<새벽의 자리야> BY
미드저니



<새벽의 자리야> BY 미드저니
• 컬러로 그려진 만화의 그림체는 화려하다. 아무도 없는 타임
스퀘어 , 폐허가 된 지하철역 , 석양이 지 는 도 시의 마 천루 등
그 림 하나하나의 수 준 이 매우 높다 . 이 는 카쉬타 노바가 미
드저니에 원하는 그림에 대한 텍스 트 를 입력 하고 ,  미드저니
가 그 려 준 것들이다 . 카쉬타노바는 자신 의 인스타그램에
“AI로 무언가를 만들 때 작업자가 저작 권을 소 유하 는 선례
를 만들려고 했다”고 썼다.

• 그 의 만화 표 지 작가 이름이 적힌 부 분에 는 자신의 이 름 과
함께 미드저니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 현재 미 저작권 청은
AI의 저작권 소 유 를 인정하지 않는다 . 이번 경우에 도 저
작권은 카쉬타노바가 모 두 소 유하 는 것 으 로 등 록 됐다.

• 카쉬타노바가 AI를 이 용해 그 림 을 그렸지만 , 만화의 전
체 스 토 리 를 만들고 , 레이아웃을 그리 고 , 여러 이미지 를
결합해 하나의 작품 으 로 만든 행위만 인정한 것이다.

AI가 그 린 이 만화, 저작권 인정받았다…본격화되는 AI

작품 저작권 전쟁 /조선일보 2022. 9. 27.자



New Entrance to the 
Paradise





목소리를인공지능에쓰다.





문화부의 대응







PART 3. LEGAL ACCESS & 
DISCLOSURE : TDM 입법의 전제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TDM)
[참고: 일본은 공정이용조항이 없음]



EU TDM
exception







공정이용
•

• 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저작물의일반적인 이
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2016. 3. 22., 2019.
11. 26., 2023. 8. 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4.저작물의 이용이 그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앤디워홀판결

• 프린스 사진작가와 앤디워홀재단

간의 사건

• 공정이용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의 판결로서 의미

• 변용적 이용/시장대체효과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



AI AND COPYRIGHT[PART 3] 
주요내용

학습용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로 보는 것이

원칙(공정이용을

인정하기 어려움)















TDM 면책(EXCLUSION/EXEMPTION)



DISCUSSION :  TDM 입법

• 1) TDM 입법의 필요성이 없음: 공정이용 조항의 활용으로 충분함. 

• 2) 입법을 한다면 공정이용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저작재산

권제한의 하나로 입법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인 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3) 2)와 같이 입법을 한다면, 반영하여야 할 사항: ①목적제한[비상업적목적의사

용(연구및개발목적)]+②적법한접근(legal access))+③복제물제3자유출금지+

④저작물이용내역제공의무



공정이용에 대한
법조문 제안

• ① 이용자의 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이어야 하며, 그 밖에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i) 컴퓨터 데이터 분석

• (ii)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 또는 녹화물 준비

• ② 이용자는 복제 대상 자료(이 조에서 "1차 복제물"로 부른다)에 적법한 접근
자격이 있을 것

• ③ 다음 각 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제물을 다른 자에게 유출(공중송신
등 방법을 불문한다)하지 아니할 것

• (i) 갑이 수행한 컴퓨터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 (ii) 갑이 수행한 컴퓨터 데이터 분석 목적과 관련한 합동 연구 또는 조사

• ④ 이용자는 저작물 이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자에게 제공
하여야 하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사용내역

공개







OPT OUT: 신중검토
(참조: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 판결)

https://openjur.de/u/2495651.html https://oj.is/2495651 LG Hamburg

① 독일 저작권법(UrhG) 제60d조 및 제44b조

 ② 프랑스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122-5-2조

등 개별 국가에서TDM 면책 규정이 도입 

 Permalink: https://openjur.de/u/2495651.html (https://oj.is/2495651) LG Hamburg, Urteil vom 27.09.2024 - 310 O 227/23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미지 분석 및 메타데이터 추출 행위가 §44b UrhG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인정하였다. 여기서의 데이터셋 구축이 TDM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즉 자동화된 분석 혹은 패턴, 트렌드, 관계성 도출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동화 접근 및 다운로드 등 금지 조항(usage restriction)’이 §44b 3항의 옵트아웃(opt-out)에

해당하여 피고의 행위를 저작권 예외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법원은 이 이용금지문구가 충분히 명확하고, 사람/기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인 비교적 단순한 영어 문장이라면, 기계판독가능한(machine-readable) 고지 요건을 일정 조건에서 충족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 

https://openjur.de/u/2495651.html
https://oj.is/2495651
https://openjur.de/hh/lg_hambur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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